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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 전 변경 후

모든 페이지 중 행정자치부령 행정안전부령

모든 페이지 중 행정자치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

모든 페이지 중 대통령경호실 대통령경호처

모든 페이지 중 실장 처장

71p

47번 문제 

보기 ④번

2010년 현재 경호처는 2017년 현재 경호처는

모든 페이지 중
『경비업법』[시행 2016.1.26.] [법률 제13814호, 2016.1.26., 일부개
정]

『경비업법』[시행 2017.7.26.] [법률 제14839호, 2017.7.26., 타법

개정]

모든 페이지 중
『경비업법 시행령』[시행 2016.6.28.] [대통령령 제27271호, 
2016.6.28.,일부개정]

『경비업법 시행령』[시행 2017.7.26.] [대통령령 제28215호, 

2017.7.26., 타법개정]

모든 페이지 중
『경비업법 시행규칙』[시행 2015.9.24.] [행정자치부령 제36호, 
2015.9.24.,일부개정]

『경비업법 시행규칙』[시행 2017.7.26.] [행정안전부령 제3호, 

2017.7.26., 타법개정]

모든 페이지 중
『청원경찰법』[[시행 2015.7.1.] [법률 제12921호, 2014.12.30., 일부
개정]

『청원경찰법』[시행 2017.7.26.] [법률 제14839호, 2017.7.26., 타법
개정]

모든 페이지 중
『청원경찰법 시행령』[시행 2016.1.25.] [대통령령 

제26659호, 2015.11.20.,타법개정]
『청원경찰법 시행령』[시행 2017.7.26.] [대통령령 제28215호, 
2017.7.26., 타법개정]

모든 페이지 중
『청원경찰법 시행규칙』[시행 2014.11.19.] [행정자치부령 

제2호, 2014.11.19.,타법개정]
『청원경찰법 시행규칙』[시행 2017.7.26.] [행정안전부령 제3호, 
2017.7.26., 타법개정]

모든 페이지 중
『국가공무원법』[시행 2016.6.25.] [법률 제13618호, 

2015.12.24., 일부개정]
『국가공무원법』[시행 2017.7.26.] [법률 제14839호, 2017.7.26., 타법
개정] 제33조(결격사유) 

모든 페이지 중
『경찰공무원법』[시행 2015.3.31.] [법률 제12912호, 

2014.12.30., 일부개정]
『경찰공무원법』[시행 2017.9.19.] [법률 제14876호, 2017.9.19., 일부
개정]

모든 페이지 중
『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』[시행 2013.12.24.] 

[대통령령 제25019호,2013.12.24., 일부개정]
『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』[시행 2017.7.26.] [대통령령 제
28219호, 2017.7.26., 타법개정]

모든 페이지 중
『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』(약칭: 대통령경호법)[시행 

2013.12.12.][법률 제11530호, 2012.12.11., 타법개정]
『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』[시행 2017.7.26.] [법률 제14839호, 
2017.7.26., 타법개정]

모든 페이지 중
『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』[시행 2014.11.19.] [대통령령 

제25751호, 2014.11.19.,타법개정]
『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』[시행 2017.7.26.] [대통령령 제28211호, 
2017.7.26., 타법개정]

134p

59번 해설

표 추가

대통령경호처 - 박근혜정부의 ‘대통령경호실’을 ‘대통령경호처’로 변경함.

편저자 : 송 광 호

※ 정오 및 오탈자를 수정합니다. 앞으로 더욱더 좋은 양서를 만들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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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4번 조문

조문 『대통령경호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[시행 2016.5.10.] 

[대통령령 제27161호, 2016.5.10., 일부개정]

제5조(하부조직)

① 대통령경호실에 기획관리실·경호본부·경비본부·안전본

부 및 경호지원단을 둔다. <개정 2013.5.3., 2016.5.10.>

② 경호본부장·경비본부장 및 안전본부장은 관리관 또는 

경호이사관으로 보하고, 기획관리실장은 경호이사관으로 

보하며, 경호지원단장은 경호이사관 또는 경호부이사관으

로 보한다. <개정 2013.5.3., 2016.5.10.>

③ 실장 밑에 감사관 1명을 둔다.

④ 감사관은 경호부이사관으로 보한다.

⑤ 기획관리실, 각 본부 및 경호지원단의 하부조직 및 그 분

장사무와 감사관의 분장사무는 실장이 정한다.

조문 『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[시행 2017.7.26.] 

[대통령령 제28219호, 2017.7.26., 제정]

제5조(하부조직) 

① 대통령경호처에 기획관리실·경호본부·경비안전본부 및 경호지

원단을 둔다.

② 기획관리실장·경호본부장·경비안전본부장 및 경호지원단장은 

경호이사관으로 보한다.

③ 처장 밑에 감사관 1명을 둔다.

④ 감사관은 경호부이사관으로 보한다.

⑤ 기획관리실, 경호본부, 경비안전본부 및 경호지원단의 하부조직 

및 그 분장사무와 감사관의 분장사무는 처장이 정한다.

147p

9번 조문

조문 『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』[시행 2014.9.29.] [법률 

제12361호, 2014.1.28., 타법개정]

제56조(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)

①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(이하 "성범죄"라 

한다)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(제11조제5항에 

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)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

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·면제된 날부

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·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

를 제공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·

기관 또는 사업장(이하 "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 등"이라 한다)을 

운영하거나 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

를 제공할 수 없다. 다만, 제10호 및 제14호 경우에는 경비업무에 

종사하는 사람, 제12호의 경우에는 「의료법」 제2조의 의료인에 

한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4.1.21>

조문 『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』[시행 2016.11.30.] [법률 

제14236호, 2016.5.29., 일부개정]

제56조(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) 

①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(이하 "성범죄"라 

한다)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(제11조제5항에 

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)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

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·면제된 날부

터 10년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·기관 또는 사업장(이하 "

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 등"이라 한다)을 운영하거나 아동·청소년 

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. 다만, 제

10호 및 제14호 경우에는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, 제12호의 

경우에는 「의료법」 제2조의 의료인, 제18호의 경우에는 아동·청

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한한다.  <개정 

2013.3.23., 2014.1.21., 2016.1.19., 2016.5.29.>

163p

47번 조문

마지막 추가

대통령경호처 - 문재인정부는 ‘대통령경호실’을 ‘대통령경호처’로 변경함.


